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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기준 별표( 1)

가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·

치하여야 한다.

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·

야 한다.

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내외로 하고 그 지름은 내외로 하여야 · 80 100cm , 10 20cm ∼ ∼

한다.

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· 1.5 .

마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재료로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· , 

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

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전면 앞쪽 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의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· 30cm ( )

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 점형블럭을 설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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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부적격 볼라드 현황[ ] 

현재 단위 개소(2017. 11. 24. , : )

시군

계 일반국도 지방도· 시 군도· 면도 이면도로·

계 화강석 철재
기

타
소계 화강석 철재

기

타
소계 화강석 철재 기타 소계 화강석 철재 기타

계 1,140 961 179 0 0 0 0 0 474 372 102 0 666 587 77 0

천안시 250 148 102 0 0 0 0 0 250 148 102 0 0 0 0 0

공주시 173 173 0 0 0 0 0 0 173 173 0 0 0 0 0 0

아산시 677 609 68 0 0 0 0 0 51 51 0 0 626 558 68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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